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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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재간접형]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

형]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

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6. 6.1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6.2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2년 6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

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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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

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

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

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

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

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

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하며, 시

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

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

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

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0.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 및 해지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

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

탁의 납입금등은 금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신탁에 납입된 납입금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를 통

하여 투자신탁내에서 구성하게 되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하며 이는 주식과 같은 실물을 납입금등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

로 투자신탁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2. 본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

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

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13.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

자증권으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

서 그렇지 않은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동성을 보유

하고 있으나,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

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

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

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

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

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

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

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

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

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

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

니다.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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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6.12)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펀드 코드: DT535)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
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되, 주식 및 채권 관

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투자신

탁으로 주된 투자대상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재간접 투자위험,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비교지수의 변화를 일정수준 초과하도록 운용함에 따른 액티브ETF투자위험 및 상관계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TDF(Target Date Fund)란?
-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은퇴시점에 따라 설계된 상품 라인업을 통해 65세를 은퇴기준으로 하여,
  은퇴하는 해의 상품(적격TDF 2030/적격TDF 2040/적격TDF 2050/적격TDF 2060 ETF)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 2030년을 은퇴시점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맞게 미
리 정해진 투자플랜(Glide Path)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지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등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
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편입하는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들은 각각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관련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비교지
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자산군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별하고, 선별된 ETF 중에서 기초지수대비 성과, 트레킹 에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ETF를 선정
합니다. 또한 ETF의 운용 규모 및 거래량도 함께 고려하여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호가차이 등)도 최
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편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 및 다양한 추가 점검 방식을 통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 실시여부 및 실사 방법>
이 투자신탁은 편입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피투자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ETF)들은 국내외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하에 운용 중이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 및 운용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ETF)이 일반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중장기 투자 목적의 수익자를 위한 본 투자신탁의 전략에 필요한
투자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ㆍ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ㆍ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1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채권혼

합-재간접형]

없음  0.2000%  0.001%  
0.3409%     34     69    106    185    420 1



10

투자비용

(주1)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3)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
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
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명칭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5/06/13~
26/06/12

24/06/13~
26/06/12

23/06/13~
26/06/12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
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

접형]
2022-06-28   14.92   12.00   12.78   11.29

비교지수(%) 2022-06-28    7.45    8.26   10.31    9.26

수익률 변동성(%) 2022-06-28    5.45    6.07    5.88    6.45

-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 * 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

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
경력년수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정택 1988 책임(VP) 9개   12,521억원 24.19% 34.45% 25.65% 31.76% 7년 0개월

황희영 1987 부책임(VP) 12개    7,537억원 24.80% 31.88% 25.65% 31.76% 13년 9개월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

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황희영 1개 33억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

  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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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

ETF 장중거래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해당 시장이 개장되지 않아 가치변화가 없음에도 원/달러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성격상 원/달러 환율의 일중변동에 따라 추정NAV가 변동되고, 이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
는 ETF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의 거래시 장중 환변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액티브 ETF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
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
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
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

관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
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
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 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 맞는 합리적인 특정 장기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설정 및 그에 부
합하는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별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에 따라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
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
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별 장기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과거 위험(변동성)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비율 등을 결정하여 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추구
하는 수익률은 자산별 기대 수익 등을 예측하여 이론적인 자산배분 모델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장기
적인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확정 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 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별 수
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
자신탁 보수가 발생하며, 지수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
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
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펀드 전체 기준
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
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
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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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

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

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
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1533-0300)

모집기간
2022년 6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

효력발생일 2026. 6.24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http://www.samsungfund.com )및 판해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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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펀드코드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DT53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투자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

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예정금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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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2년 6월 1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

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

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

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방법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

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

해야 한다.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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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위의 ①또는 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또는 ②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ㆍ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

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

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

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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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

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

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

(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상장시장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2. 6.30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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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펀드코드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DT53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 6.28 최초설정

2022.12.1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 신한아이타스)

2024. 2.27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2024. 4. 3 운용/판매보수 조정

2026. 2.26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다소 높은 위험)→4등급(보통 위험))

2026. 3.17 운용역 변경(마승현 운용역 → 문현욱 운용역)

2026. 4. 1 투자신탁명칭 및 투자한도 변경 (삼성KODEX 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

재간접형] →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운용역 변경(문현욱 운용역 → 이정택 운용역, 황희영 운용역)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

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

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1533-0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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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정택 1988 책임(VP) 9개   12,521억원 24.19% 34.45% 25.65% 31.76% 7년 0개월

황희영 1987 부책임(VP) 12개    7,537억원 24.80% 31.88% 25.65% 31.76% 13년 9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정택

2016년 02월 ~ 2019년 03월 삼성자산운용 매크로팀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MP운용팀

2020년 02월 ~ 現 삼성자산운용 AI퀀트운용팀

황희영

2012년 01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LT채권운용2팀

2012년 12월 ~ 2013년 01월 삼성자산운용 채권파생팀

2013년 02월 ~ 2013년 12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2014년 01월 ~ 2017년 12월 삼성자산운용 Asset Allocation팀

2018년 01월 ~ 2019년 03월 삼성자산운용 솔루션팀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MP운용팀

2020년 02월 ~ 2021년 11월 삼성자산운용 퀀트운용팀

2021년 12월 ~ 現 삼성자산운용 AI퀀트운용팀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

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 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황희영 1개 33억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

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마승현 2022. 6.28 ~ 2026. 3.16

문현욱 2026. 3.17 ~ 2026. 3.31

황희영 2026. 4. 1 ~ 현재

이정택 2026. 4. 1 ~ 현재

주1) 2026. 6.24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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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19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9

가.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

60%이상 투자하며,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안전자산＇)에의 투자는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운용하다가，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30년(Target Date)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

* TDF: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

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

자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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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

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편입하는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ETF)들은 각각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관련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자산군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별하고, 선별된 ETF 중에서 기초지수대비 성과, 트레킹 에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또한 ETF의 운용 규모 및 거래량도 함께 고려하여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호가차이 등)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편입 이후에도 주기적으

로 운용보고서 및 다양한 추가 점검 방식을 통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라.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여부 및 실사방법

이 투자신탁은 편입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ETF들은 국

내외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

하에 운용 중이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 및 운용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ETF는 일반적으로 저비용 구

조를 갖고 있어 중장기 투자 목적의 수익자를 위한 본 투자신탁의 전략에 필요한 투자대상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으로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

거나 유통되는 것

단,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

으로 한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

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

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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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

한 공모주,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

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은 제외)

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같음)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 채무

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4) 장내파생상품
5)와 합산하여 위험평가

액 10%이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5) 장외파생상품
4)와 합산하여 위험평가

액 10%이하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6)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의 50% 이내로 증권의 대여 가능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1), 2), 3)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9)
현금성자산 및 채

무증권

세부설명 내

투자한도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

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

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10)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

세부설명 내

투자한도 참고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

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11)
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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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4),5),9),10)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4),5),9),10)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

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7),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채권의 신용등급이 3)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호

                 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

                 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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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

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

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

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

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

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

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

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

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

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

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최초설정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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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같은 집합투자업자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

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

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

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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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

)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

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

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다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을 초과

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

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

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

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

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

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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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제

80조제1항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

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

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

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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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27

-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투자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

로 아래 정보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https://www.kodex.com/main.do

한국투자신탁운용  http://www.kindexetf.com/

KB자산운용  http://www.kbstaretf.com/prod/finder

ARK         https://ark-funds.com/our-etfs

First Trust https://www.ftportfolios.com/retail/etf/etflist.aspx

Invesco    https://www.invesco.com/us/financial-products/etfs/performance?audienceType=Investor

ISHARES    https://www.ishares.com/us/products/compare-funds

JPmorgan   https://am.jpmorgan.com/us/en/asset-management/adv/products/fund-explorer/etf

Schwab     https://www.schwab.com/etfs/invest-in-etfs

SPDR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etfs/fund-finder

Vanguard   https://investor.vanguard.com/investment-products/list/etfs

Amplify    https://amplifyetfs.com/our-etfs/

* 편입 가능한 ETF의 운용사 정보이며 이후 시장상황, 해외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운용역의 판단

및 투자전략에 의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27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신탁

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

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안전자산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운용하다가，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30년(Target Date)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운

용합니다. 또한,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

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

2)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2) 비교지수 소개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 2030년을 은퇴시점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맞게 미리 정해진 투자플랜(Glide Path)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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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운용전략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

권을 편입할 예정이며 글로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비교지수 내 Glide Path, 시장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는 비율조정

형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특정목표시점(2030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특정목표시점(2030년)까지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정목표시점(2030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실제 자산배분은 대내외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시장상황 등으로 비교지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전략 등을 활용한 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정목표시점(2030년)까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메가트렌드 테마 및 그 외 전략 활용

가능하며 2030년 이후에는 배당전략 비중을 확대할 예정)

* 배당전략: 아래 배당 관련ETF유니버스 중 상위 AUM, 높은 배당 수익률, 낮은 보수 등

            기준으로 편입 ETF 선정

 - 배당성장

  ㆍ배당성장주: 장기간 배당정책을 유지했고, 5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인상해 온 기업

 - 대체자산

  ㆍ리츠: 부동산 투자 펀드로서 임대수익을 수취하여 배당하는 펀드

  ㆍ모기지 리츠: 부동산 담보부 채권(Mortgage)을 운용하는 펀드

 - 선진국 고배당 대형주

  ㆍ미국 고배당주: 미국 대형 우량주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ㆍ선진국 고배당주: 선진국 대형 우량주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 메가트렌드 테마 전략: 향후 장기 성장성이 예상되는 섹터와 테마를 선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ETF에 정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신규 테마 ETF 상장 시 유니버스 확장이 가능

         (예: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AI전력설비, 로봇, 방산, 화장품, 헬스케어,

              우주, 원자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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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전략: 국가 배분 전략, 시장 변동성 증대 예상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 조절 등

※ 위 기재된 유니버스는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며 참고용 예시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아래 표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할 예정인 주요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및 예상 편입비중 정보입니

다.

아래 투자대상 종목은 시장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운용역의 판단 및 투자전략에 의

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유사한 전략으

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우선 순위로 변경 및 교체할 예정입니다.

(5) 위험관리 방안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

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제공업체(Bloomberg,

Dataguide 등)를 통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

목 및 기타 펀드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6)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역외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는

펀드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투자신탁에서 새롭게 편입 예정인 종목

의 경우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와 함께 거래량을 살펴 편입하여 매각 시 유동성 제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7)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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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

다.

- 비교 지수: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 * 100%

※ 비교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P홈페이지(https://www.spglobal.com/spdji/en/custom-

indices/samsung-asset-management/samsung-korea-target-date-2030-index/#overview)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 하위지수 소개

(9)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

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

된 경우 등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

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

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

니다.

나. 수익구조

31

-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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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 및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

률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시장상황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수익구조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

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신흥시

장(이머징 마켓)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

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

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

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

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

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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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투자신탁의 운

용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

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상환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외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일부는 해외자산을 편입하고 있고, 해외 자

산은 투자국가의 투자관련 법/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 발생시 불리한 판결 등의 위

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기간 중 또는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외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

또는 기타 청구권 발생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

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

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

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

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시장의 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

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

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

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폐지해야 하므로 상장폐지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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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

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

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

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

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

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

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

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

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

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시간대

에 거래되는 기초지

수를 추적하는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

치(NAV)와의 괴리 위

험

한국거래소의 개장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기초자산이 거래 될 때 한국시간대에 발생된

천재지변 혹은 경제지표 및 기타 정책변수 등의 변동 등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한국의 장 종료 후 해당 기초자산의 변동의 가능성이 높을 때

ETF의 본질적인 가치는 한국시장에 공시되고 있는 ETF의 추정NAV와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TF의 추정NAV와 ETF의 거래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 상태로 거래

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장중거래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해당 시장이 개장되지 않아 가치변화가 없음에도 원/달러변

동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성격상 원/달러 환율의 일중변동에 따라 추정NAV가 변

동되고, 이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의

거래시 장중 환변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

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

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

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

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

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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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 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 맞는 합리적인 특정 장기 목표

수익률(Target Return) 설정 및 그에 부합하는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

기 국면 및 자산별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에 따라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

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

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

자신탁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별 장기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과거

위험(변동성)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투자 대상에 대한 투

자 비율 등을 결정하여 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추구하는 수익률은 자산별 기대 수익 등을 예측하여 이론적인 자산배분 모델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확정 수익

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 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별 수익률의 차이

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

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하며, 지수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

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

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

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

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펀드 설립지 국

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도 투자하며, 이 경우 외국감독기관의 규

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운용사 관련 위

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성과는 외국 집합투자업

자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펀드

가 손실을 입거나 달리 투자하였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

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

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

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

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

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이익

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

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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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

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

는 투자설명서“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

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

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

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

입거래 위험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

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36

-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1)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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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

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 매우높은위험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 낮은위험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

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구간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

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11.53% 입니다.

주3)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인버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및 환변동성 노출여부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입

1)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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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1)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

(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 등)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

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

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단위(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ETF(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

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납입금등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

지를 위하여 금전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1)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

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2)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4) 설정절차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

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

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

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

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

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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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

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

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

여야 합니다.

5) 위 1)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

     여야 함

  ②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집

     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③ 위 ① 내지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6) 위 5)에서 규정된 구체적 사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

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 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합니

다.

(5)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집합투자업자는 증권

시장에 상장신청),

신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기

관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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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류별 가입자격

- 해당사항 없음

(7)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해당사항 없음

(8)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4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나. 환매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

1)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

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

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환매 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

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절차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

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ㆍ

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

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

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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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

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

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는 1)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1) 및 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위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

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위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

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

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위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위 1) 내지 9)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7)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

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 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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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 10)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

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

다.

12) 위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

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②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③ 위 ① 내지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3) 위 12)의 구체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

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

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

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T-1 T T+2 T+4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요구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변경

상장신청)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

체 확인

(5)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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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가능

X X O

다. 실물 입·출고 등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ㆍ출고에 의한 설정ㆍ해지는 불가합니다.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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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

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

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

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매 영업일마다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은 순자산을 참조

하여 산정됩니다. 순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항목 모두를 합한 금액에 부채 및 약정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가격은 순자산을 기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 통상적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정되며 예외적인 경우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미수수입뿐만 아니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하위 클래스에 귀속되는 비용, 경비 및 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

비금이 설정될 것입니다. 특정 일자에 대한 기준가격이 산정된 이후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사 이사회가 여하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격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이

사회는 새로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일자에 처리되도록 예정된 모든 주문(이미 처리된 주문

포함)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가격이 사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국내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최근 정정신고일 기준) 내용 중 일

부를 발췌한 것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dsab005/main.do) 를 통해

전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

사가 매 영업일 기준가격을 산정하지만,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운용사가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아닌,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종가)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됩니다. 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정보는 종목별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 및 거래소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  www.nyse.com

  - 나스닥(NASDAQ) : www.nasdaq.com

  - 한국거래소 : www.krx.com

*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

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

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한 1번씩 기

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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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45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

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18시)이내에 발행회사,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

권정보중개기관(불룸버그, 로이터 등) 등이 공고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

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

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

하는 자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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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46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46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권상

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0.179 0.001 0.01 0.01 0.20 0.0619 0.2619 - 0.3409 0.0386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로부터 제7영업일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

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

지일까지로 함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명칭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

)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

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

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

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

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1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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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

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

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주6)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

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이나 보수 등은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계산된 예상수치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

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명칭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

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혼합-재간접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4,090     69,096    105,853    184,972    420,0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190     53,084     81,323    142,107    322,73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

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

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

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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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식재산권 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10)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1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2)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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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익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零’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

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

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

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

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

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나.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가.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

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

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지급기준일 :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분배금     :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

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5)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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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

니다.

(4)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다.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

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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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

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

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

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

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

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

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

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

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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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2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25.12.31) (2024.12.31) (2023.12.31)

운용자산 75,319,224,496 22,093,187,733 11,393,635,647

  증권 73,074,547,726 21,702,736,157 11,130,977,43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44,676,770 390,451,576 262,658,21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024,443 22,965,499 14,700,266

자산총계 75,321,248,939 22,116,153,232 11,408,335,91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51,474,588 15,225,154 62,108,201

부채총계 951,474,588 15,225,154 62,108,201

원본 54,500,000,000 17,000,000,000 10,000,000,000

수익조정금 874,153,306 568,990,390 125,244,264

이익잉여금 18,995,621,045 4,531,937,688 1,220,983,448

자본총계 74,369,774,351 22,100,928,078 11,346,227,712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운용수익 2,771,206,967 2,289,110,170 1,302,082,480

  이자수익 19,399,004 13,135,689 5,780,851

  배당수익 1,054,927,255 161,491,166 98,864,282

  매매/평가차익(손) 1,696,880,708 2,114,483,315 1,197,437,34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28,561,204 45,759,581 27,779,303

  관련회사 보수 88,666,322 30,299,254 19,066,83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9,894,882 15,460,327 8,712,470

당기순이익 2,642,645,763 2,243,350,589 1,274,303,177

매매회전율 0 0 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

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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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00 13.29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

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

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4기

(2025. 1. 1~2025.12.31)

3기

(2024. 1. 1~2024.12.31)

2기

(2023. 1. 1~2023.12.3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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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2025. 1. 1~2025.12.31)

전기

(2024. 1. 1~2024.12.31)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0 0 0.00 0 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43,499 18 0.04 22,481 11 0.05

부동산 0.00 0.00

장내파생상품 0 0 0.00 0 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기타 0 0 0.00 0 0 0.00

합계 43,499 18 0.04 22,481 11 0.05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

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

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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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단위:원]

과           목
제4기(2025.12.31) 제3기(2024.12.31) 제2기(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244,676,770 390,451,576 262,658,212

    1. 현금및현금성자산 2,244,676,770 390,451,576 262,658,212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73,074,547,726 21,702,736,157 11,130,977,435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73,074,547,726 21,702,736,157 11,130,977,435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2,024,443 22,965,499 14,700,26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2,024,443 954,459 556,306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22,011,040 14,143,96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75,321,248,939 22,116,153,232 11,408,335,913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기 타 부 채 951,474,588 15,225,154 62,108,20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21,826,07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683,314,579 0 0

    4. 수수료미지급금 42,492,162 13,747,553 11,721,618

    5. 기타미지급금 1,029,474 644,667 49,874,185

    6. 기타부채 2,812,303 832,934 512,398

부   채      총   계 951,474,588 15,225,154 62,108,201

자                  본

    1. 원  본 54,500,000,000 17,000,000,000 10,000,000,00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0 0

    3. 이월잉여금 19,869,774,351 5,100,928,078 1,346,227,712

     (발행좌수 당기: 5,450,000 좌 이익잉여금 18,995,621,045 이익잉여금 4,531,937,688 이익잉여금 1,220,983,448

               전기: 좌 수익조정금 874,153,306 수익조정금 568,990,390 수익조정금 125,244,264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3,646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74,369,774,351 22,100,928,078 11,346,227,71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5,321,248,939 22,116,153,232 11,408,3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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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74,326,259 174,626,855 104,645,133

    1. 이 자 수 익 19,399,004 13,135,689 5,780,851

    2. 배당금수익 1,054,927,255 161,491,166 98,864,282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525,083,051 2,878,951,412 1,552,226,908

    1. 지분증권매매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17,198,346 929,151,762 256,072,950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7. 기타거래차익 4,907,884,705 1,949,799,650 1,296,153,95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828,202,343 764,468,097 354,789,561

    1. 지분증권매매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720,492,927 52,274,450 220,450,090

    6. 대손상각비 0 0 0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0 0 0

    8. 기타거래손실 3,107,709,416 712,193,647 134,339,471

운   용   비   용 128,561,204 45,759,581 27,779,303

    1. 운용수수료 83,533,347 28,384,250 17,561,879

    2. 판매수수료 466,480 320,460 501,589

    3. 수탁수수료 4,666,495 1,594,544 1,003,365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관련비용 0 0 0

    6. 기타비용 39,894,882 15,460,327 8,712,47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642,645,763 2,243,350,589 1,274,303,17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485 1,320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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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삼성KODEX 적격TDF 2030 액티브증

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재

간접형]

2025.1.1

~2025.12.31
0 170 0 1,900 0 25 0 545

2024.1.1

~2024.12.31
0 100 0 785 0 495 0 170

2023.1.1

~2023.12.31
0 95 0 140 0 120 0 0

(단위 : 억좌, 억원)

명칭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
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57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5.06.13

~26.06.12)

(24.06.13

~26.06.12)

(23.06.13

~26.06.12)

(22.06.28

~26.06.12)

투자신탁 14.92 % 12.00 % 12.78 % 11.29 %

비교지수 7.45 % 8.26 % 10.31 % 9.26 %

수익률변동성 5.45 % 6.07 % 5.88 % 6.45 %

-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 * 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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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58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5.06.13

~26.06.12)

(24.06.13

~25.06.12)

(23.06.13

~24.06.12)

투자신탁 14.92 % 9.16 % 14.40 %

비교지수 7.45 % 9.08 % 14.55 %

-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30 Index(KRW) * 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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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0 0 0 451 0 0 0 0 0 0 12 0 463

USD 0 0 0 327 0 0 0 0 0 0 0 0 327

합계 0 0 0 778 0 0 0 0 0 0 13 0 790

(2026.03.31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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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60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 연혁

1998.09.15   설립등기

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

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1.11.05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

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

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

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

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

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

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

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

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1533-0300, http://www.samsung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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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 상장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2017.09.08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

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2021.12.14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 100% )

사업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

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

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

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等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

여ㆍ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

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4.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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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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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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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규모

(2026. 6.12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112,94

4
40,405 348,546 643,639 899,202 270,083 142,372 9,435 31,478 3,498,10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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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

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

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

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전화번호 : 02)2180-04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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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 현대빌딩 )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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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

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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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

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

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

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

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

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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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

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

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

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

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 제외)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

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

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

   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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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

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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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

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

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

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

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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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3)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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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

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

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

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

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

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

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

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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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

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

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

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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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

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

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

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

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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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

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

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

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

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

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

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

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

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

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

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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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

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